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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단 손해 상2006 114139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종 결 2008. 4. 14.

결 고 2008. 5. 19.

원고에게1. ,

가 피고 는 원 이에 한 부 지는 연. D 40,000,000 2004. 8. 10. 2006. 11. 6.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한 원 지 하5%, 20%

고,

나 피고 는 피고 각자 원 원 이에 한. B, C D 40,000,000 17,600,000

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2004. 8. 10. 2008. 5. 19. 5%,

연 각 에 한 원 지 하라20% .

원고 피고 에 한 나 지 청구를 각 각한다2. B, C .

소송 용 원고 피고 사이에 생 부분 피고가 원고 나 지 피고들3. D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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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에 생 부분 는 원고가 나 지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0% , 60% .

항 가집행할 있다4. 1 .

주 가 항과 같 결 피고 는 피고 연 하여 원1 . B, C D 40,000,000

이에 한 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2004. 8. 10. 5%,

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한 원 지 하라20% .

사실1.

가 원고는 경 리운 리운 사인 피고 에게 인천 부경찰. 2004. 8. 9. X D

에 부산 동래경찰 지 원고 소 부산 고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OO OOOO ( ‘

량 이라 한다 를 리운 하여 것 뢰하 다’ ) .

나 이에 피고 는 경 이 사건 차량 운 하여 충북 동군 용. D 2004. 8. 10. 06:50

산면 곡리 소재 경부고속도 부산 하행 편도 차 차 를 진행235km 2 1

하다가 하게 차 를 변경하는 람에 차 진행하고 있 차량과 부 쳤다2 .

다 사고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차량 리 원이 들도 손 었. 39,455,878

고 이 사건 차량 견인 만 원이 지출 었다, 50 .

인 근거 원고 피고 사이 갑 내지 증 갑 증 각[ ] B, C : 1 5 , 6, 7 1, 2,

갑 증 내지 각 재 변 체 취지8 1 4 ,

원고 피고 사이 자 간주D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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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2.

가 피고 에 한 청구에 하여. D

청구 시 항과 같다 다만 원고는 손해액 일부인 만 원(1) : 1 ( , 4,000

지 구한다).

자 간주 결 민사소송법 조 항(2) ( 208 3 2 )

나 피고 에 한 청구에 하여. B, C

손해 상책임 생(1)

갑 내지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1 3 , B 2002.

인천 남동구 만 동에 리운 이란 상 리운 스업 하다12. 16. ‘X ’

가 폐업하 고 피고 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리운2003. 5. 1. , C 2003. 5. 1. ‘X

이란 상 사업자등 하고 리운 스업 하다가 폐’ 2003. 12. 29.

업하 며 피고 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리운 이란 상, B 2004. 4. 1. ‘X-1 ’

사업자등 하고 리운 스업 하 는데 피고 도 같이 자신 명, C

리운 스업 폐업한 이후에도 사 실에 계속하여 리운 스업

하 사실 리운 번 명 가 피고 어 있는 사실, ‘X ’ B

인 할 있는 인 사실에 하면 피고 는 사실상 동업 계에 있었다고, , B, C

할 것이고 라 피고들 피고 사용자 같 피고 과실 인, D D

하여 원고가 입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.

손해 상책임 범(2)

가 이 사건 차량 손해액 만 원( ) : 1,900

불법행 인하여 건이 훼손 멸실 경우 그 인한 손해는 원 훼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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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 멸실 당시 리 나 가격 통상 손해 보아야 하 훼손 건 원상· ,

회복시키는 데 소요 는 리 가 건 가 를 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

액 평 원 상 그 건 가 범 내 한 어야 할 것인 돌이켜 이,

사건에 보건 이 사건 차량 리 가 원임 앞 본 같고 이 사, 39,455,878 ,

건 차량 가액이 만 원인 사실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차량1,900 ( ,

가액이 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증 각 재만 는 이를 인 하4,000 , 9, 10

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 인 사실에 하면 이 사건 차량), ,

리 가 이 사건 차량 가 를 과하고 있 므 그 손해액 이 사건 차량,

가액인 만 원 한 어야 할 것이다1,900 .

나 이 사건 차량 견인 만 원 갑 증( ) : 50 ( 6 1, 2)

다 공 만 원( ) : 190

원고가 용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 이 사건 차량에 한 손해 상

만 원 지 사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190 .

라 종인 액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( ) : 1,760 (=1,900 +50 -190 )

소결(3)

라 피고 는 피고 각자 만 원 만 원 이에, B, C D 4,000 1,760

한 불법행 일인 부 피고들이 그 이행 존부 범 에 하여2004. 8. 10.

항쟁함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지는 민법이 한 연 그 다2008. 5. 19. 5%,

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각 에20%

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.

결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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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다면 원고 피고 에 한 청구 피고 에 한 인 범 내 청구, D B, C

는 이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피고 에 한 나 지 청구는 이 없어, B, C

이를 각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사 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


